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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예산 총괄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 2023예산액 (A) 2024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
(x3,830,033)
6,529,478

(x2,760,146)
4,713,938

(x△1,069,887)
△1,815,540

(x△28)
△28

기간제근로자등보
수

(x31,842)
63,684

(x7,500)
15,000

(x△24,342)
△48,684

(x△76)
△76

사무관리비
(x5,100)
10,200

(x5,100)
10,200

(x-)
0

(x-)
0

행사운영비
(x5,000)
10,000

(x5,000)
10,000

(x-)
0

(x-)
0

□ 사업개요

회 계 일반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

○보건소 결핵관리 지원

○입원명령 결핵환자 관리지원
○집단시설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 사업
○결핵 취약계층 관리지원
○결핵민간단체 및 결핵협력병원 지원(3개)

사업비
(당해년도)

4,713,938천원 [국비]2,760,146천원 [시비]1,953,792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806,353천원 [기타]

결핵 관리-보건소 결핵관리(국비)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송은철

2133-7660
김연남

2133-7662
명수영

2133-9634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 산 설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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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여비
(x1,080)
2,160

(x200)
400

(x△880)
△1,760

(x△81)
△81

민간경상사업보조
(x461,801)
923,602

(x370,719)
741,438

(x△91,082)
△182,164

(x△20)
△20

자치단체경상보조
금

(x3,325,210)
5,519,832

(x2,371,627)
3,936,900

(x△953,583)
△1,582,932

(x△29)
△29

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

기간제근로자등보수
○결핵 사례관리사
15,000,000원*1명

= 15,000천원

사무관리비

○평가 위원 수당 등 = 10,200천원

- 결핵관리 사업평가
150,000원*6명*2회

= 1,800천원

- 협의체 및 평가회의 운영비
105,000원*20명*4회

= 8,400천원

행사운영비

○역학조사 훈련 등 설명회비 = 10,000천원

- 결핵사업 관련 행사운영비
5,000,000원*2회

= 10,000천원

국내여비
○결핵사례관리사 여비
20,000원*20회

= 400천원

민간경상사업보조

○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회 등 = 741,438천원

- 서울의료원 결핵전담간호사 지원
37,714,000원*2명

= 75,428천원

- 노숙인 결핵관리시설(미소꿈터, 국비)
120,500,000원*4분기

= 482,000천원

-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회 지원(국비)
92,005,000원*2분기

= 184,010천원

자치단체경상보조금

○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비 등 = 3,936,900천원

- 보건소결핵관리지원
1,150,371,500원*2차

= 2,300,743천원

- 입원명령결핵환자관리지원
19,824,500원*2차

= 39,649천원

- 보건소결핵환자 검사및 진단지원
132,800,000원*2차

= 265,600천원

- 결핵역학조사 등 = 403,418천원

□ 산출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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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

○결핵예방 홍보강화,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성공율 제고 등을 통하여

결핵 조기퇴치

○고위험 취약계층 결핵극복 집중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결핵 발생율을

선진국 수준으로 낮춤

□ 사업근거

○ 결핵예방법 제9조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관리

○ 결핵예방법 제20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

○ 결핵예방법 제21조 대한결핵협회

○ 결핵예방법 제23조 경비 보조

○ 결핵예방법 제26조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 또는

시,군,구가부담하는 경비

○ 결핵예방법 제27조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

○ 결핵예방법 제28조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

○ 결핵예방법 제30조 권한의 위임·위탁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(연례반복)

○ 수행주체 : 서울시

○ 사업내용(국가결핵사업)

-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

- 입원명령 결핵환자 관리지원

- 집단시설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 사업

- 결핵 취약계층 관리지원

- 결핵민간단체 및 결핵협력병원 지원(3개)

○ 소요예산 : 4,713,938천원(국비2,760,146천원, 시비

1,953,792천원)

□ 추진경위

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

201,709,000원*2차

- 결핵환자 가족검진
81,614,500원*2차

= 163,229천원

-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및잠복결핵
382,130,500원*2차

= 764,261천원

3 사 업 설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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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4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4,713,938

자치단체 사업비 교부 2024.01~2024.12 3,936,900
(1,2차 교부)결핵환자치료, 검진비,
잠복결핵감염 검사비

민간단체사업비교부 등 2024.01~2024.12 741,438
(분기별 교부)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운영,
결핵협회지원

국가 결핵관리 사업 추진 2024.01~2024.12 35,600
사례관리요원 채용 및 배치,
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등

○ 2010. 결핵예방법 전면 개정

○ 2013. 제1기(2013~2017) 서울특별시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

○ 2013.~2015. 비순응 결핵환자 결핵환자 치료지원, 취약계층

결핵관리사업 추진

○ 2016.~2017. 잠복기결핵감염 검진 및 외국인등 취약계층 결핵예방

집중 관리

○ 2018.5. 제 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

○ 2019.5.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

○ 2023.5. 제 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

○잠복결핵발견 및 치료사업으로 결핵 발생률 감소

○고위험 취약계층 결핵집중관리로 결핵완치율 향상

2021년도
○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96.7%

○결핵 신환자수 3,067명, 비순응 환자 관리 48명

2022년도
○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95.8%

○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 86.7%

2023년도
○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86.5% (ʼ23. 9월말 기준)
○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 68% (ʼ23. 9월말 기준)

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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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천원)

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20
(x3,050,654)
5,809,982

(x-)
0

(x-)
0
(x3,050,654)
5,809,982

(x2,950,086)
5,608,845

(x-)
0

(x100,568)
201,137

2021
(x3,701,136)
6,321,542

(x-)
0

(x-)
0
(x3,701,136)
6,321,542

(x3,586,045)
6,096,143

(x-)
0

(x115,091)
225,399

2022
(x3,733,566)
6,382,130

(x-)
0

(x-)
0
(x3,733,566)
6,382,130

(x3,691,533)
6,298,218

(x-)
0

(x42,033)
83,912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
